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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정부혜택 받아도 이민법상 불이익은 없는지?>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사태로 정부혜택을 받아도 이민법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까지 

정부에서 발표한 대표적인 연방정부 혜택으로는 실업 급여 프로그램 (Unemployment Insurance Program)과 경제 

부양 정책 (Stimulus Package)이 있습니다.  

 

첫번째, 실업 급여 프로그램은 최근에 직장을 잃으신 분들 중 프로그램의 자격 조건이 맞는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 프로그램을 통해 받으시는 현금보조 혜택은 공적부조(Public Charge Final Rule)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 경제 부양 정책에는 2018, 또는 2019년의 세금보고에 근거해서 해당이 되시는 개인에게 따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가족수에 따른 정부 보조 금액이 전달 될 예정입니다. 또한, 경제 부양 정책에 속한 SBA Loan 과 곧 시작하는 

페이첵 보호 프로그램 (Paycheck Protection Program)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따라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들이 신청을 한다면 일정한 금액을 정부에서 융자 형태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 

이외에도 임대료 등 회사경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금액만큼 융자금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정부혜택을 받는 것은 공적부조(Public Charge Final Rule)의 예외규정인 

재난구제 (Disaster relief)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진행중인 케이스가 있으시더라도 자격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받으셔도 무관합니다. 향후에 규정이 바뀌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정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조건, 신청 방법,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담당 회계사님과 상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민국 USCIS In-Person Service 업무 중단 연장> 
 

이민국이 5월 3일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예방 차원으로 지문날인, 인터뷰, 그리고 시민권 선서 등 in-person 

service 업무중단을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민국에서는 위와 같은 결정에 영향을 받는 신청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것입니다. 또한 이민국은 취소된 모든 예약들에 대해 새로운 날짜로 예약을 다시 잡아 통보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민국에서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지침에 따라 향후 추가사항을 알리겠다고 합니다. 5월 3일 이후에 

이민국의 in-person service 업무가 계속 중단될지는 지켜 봐야겠습니다. 또한, 이민국에서 중단되는 서비스는 대면 (in-

person) 서비스이며 다른 이민국 업무들은 평소와 같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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